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4조 3항 )

1. 개인하 처리시  규모는 처리 상 를 모  처리할  있는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2. 조는 법 52조 3항에 라 경부  하는 구조  규격 에 

맞아야 한다.

3. 시  부분이 폐  경우에는 뚜껑( 처리시  경우 직경 60cm 

이상, 조  경우 처리 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  60cm 이상)  하

, 뚜껑  폐할  있어야 하며, 잠 장 를 하거나 뚜껑 에 격자

 철망 등  하는 등 안 하게 하여야 한다.

3 2. 시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  경우에

는 주변과 구별   있도  색  하고, 뚜껑  상부에는 보행자  차량

 근 주 를 알리는 안내  새겨야 한다.

4. 시  구조  안 어야 하고 천 · 닥  벽  어야 한다.

5. 시  부식 또는 변 이 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  생가스를 출할  있는 출장 를 갖추어야 하 , 출장 는 

이 질이 입 지 아니하는 구조  하며, 충망  하여야 한다.

7. 처리시  입량  24시간 균등 분할  있고 12시간 이상 (貯

留)할  있는 량조 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

곱미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할  있는 량조 조를 하

여야 한다.

8. 시 에는 악취를 지할  있는 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하 처리

구역(합 식하  지역만 해당한다)에  1일 처리 상인원 2

명 이상인 조( 통  23464  하 도법 시행  일부개  부  

2조에 라 1일 처리 상인원 1천명 이상인 조  악취 질 거시  

갖추지 아니한 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 조(放流槽) 또

는 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 공 장  등 에 녹아있는 악취 질  

거하는 시  추가  하여야 한다.

9. 시  계  인하여 생 는 소   진동이 생 경에 지장이 없는 

이어야 한다.

10.  폐쇄, 역   를 지할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  질검사를 하여 시료를 채취할  있는 구조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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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 콘크리트 외  재질  시  작· 하는 경우에는 다  각 목  요

건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   시  부분  하  등  고 하여 시 이 내 앉거나 변  

또는 손 지 아니하도  콘크리트  닥에 한 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  상부 또는 면  하  인하여 시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는 콘크리트 등  해당 시  상부 또는 면에 슬라   보 벽 등  

하여야 한다.

  나. 시  원  작하는 경우에는 시 이 평  지할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 처리시  운   일 간 동안 생량이 히 감소할 것

 상 는 학 ·연 원 등에 개인하 처리시  하는 경우 가 

게 생하는 간에도 개인하 처리시 이 하게 운   있도  계

열 하여야 한다.


